
■ 건설업관리규정 [별지 6] <개정2018.6.26.> <시행 2018.6.26.>

ㅇㅇ시(도) 건설업 진단자 현황( 년 월)

일련
번호

진단자
담당 공인회계사
또는 경영지도사

진단받은 건설업체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성 명
(생년월일)

자격증번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진단대상업종
(업종등록번호)

※ 기재요령 :

1. 일련번호는 건설업등록관청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접수된 일자순으로 부여한다.

2. 법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3. 전문경영진단기관은 공인회계사 2인(공인회계사 1, 경영지도사 1) 모두 기재한다.

4. 진단대상업종란의 경우 진단받은 건설업종이 2이상인 경우 모두 기재한다.

5. 매월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